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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을 인정한, 역사적인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은 2023. 2. 7.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 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퐁니 사건에 관해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퐁니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는,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 2. 12.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마을에서 ‘괴룡1호작전’을 수행하던 중

원고의 집으로 들어와 방공호에 대피해 있던 원고와 원고 가족들을 총과 수류탄으로

위협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원고의가족들을살해하고당시 8세였던원고에게도

총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베트콩’이였다 거나, 전투 중의 정당행위였다 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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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병 제2여단 소속 군인들이작전중에원고가족들을살해하거나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의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베트남 전쟁이 종료된 1975년으로부터 약 48년이 경과한 오늘에이르기까지,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한민국 법원이 민간인학살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최초이다. 이 판결은 가해자의 국적이나 피해자의 국적이

어느 나라인지와 상관없이, 전쟁 중에 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해서는안된다는

보편적 인권과 정의를 확인해준 판결이다. 다만 퐁니 사건은최소 80여개로추정되는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들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향후 이번 판결이 마중물이 되어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이 포괄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서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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